
연간 단독주택 20호(세대) 공동주택 20세대 (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)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

등록기준

법인 개인

3억원 이상 6억원 이상

1. 자본금

2. 기술능력

3. 시설 · 장비

사무실
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등록을 하려는 시ㆍ도 안에 있어야 한다.
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기술자격

1인

 -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

평균 15~20일 이내 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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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등록 소요기간

업무내용

주택건설사업자

※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(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 하는 사람을 말하며, 

「국가기술자격법」 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사람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※  [건설산업기본법] 에 의한 건축공사업, 토목건축공사업 보유시 등록기준자본금, 기술인력중복인정가능




